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준수사항 
 영업신고증은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판매)제품의 표시기준(제품명, 원재료 및 성분,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 원재료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국내산, 수입산 기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식품은 유통을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

  - 제조․가공한 제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영업신고한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판매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 손님이 먹고갈 장소를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생교육은 반드시 1년에 1회 받아야 한다.(만일 2개 업소이상일 경우 업소수마다)

   (위생교육 문의 :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 www.kfia.or.kr

 영업자 및 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종사자(배달, 서빙 포함)는 1년에 1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받아 업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보건증문의:2241-5908~12)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고 업소를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 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또한, 식품등의 제조·

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또는 살균하는 등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다음 식품은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빵류(크림빵에 한한다),설탕,포도당,과당,올리고당류,식육제품,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등),두부류․묵류,식용유지류

(압착식용유만),인스턴트 커피,특수용도식품,드레싱,음료류,추출가공식품,아이스크림제품류,즉석섭취식품(도시락,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순대류 및 기타식품류(캡슐류만) : 9개월마다 1회이상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문의 :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주무관 박현미) ☏ 2241-6174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63(하월곡동, 성북구보건소) 7층 보건위생과(식품안전팀) 우:136-865

===========================================================================================

☆ 상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됩니다.
   - 영업신고증과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신고해 주십시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과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안내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판매하는 경우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시판을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
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당일 제조가공한 날짜를 제조일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사항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품명
      ② 식품의 유형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이외의 일반가공식품,추출가공식품 등

          ※ 유탕·유처리식품/살균제품/멸균제품 표시

      ③ 업소명 및 소재지, 신고번호
      ④ 제조연월일(제조일)
       ☞즉석섭취식품(도시락,김밥,샌드위치,햄버거),설탕,식염,빙과류,주류(맥주,탁주,약주는 제외)

      ⑤ 유통기한
      ⑥ 내용량
      ⑦ 원재료명 및 함량 (원산지 표기)
      ⑧ 보관방법  
      ⑨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식품에 대한 피해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 등

   ▢ 표시기준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와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제품명 표시 금지
     - 예 1) “고추가루”란 명칭은 고춧가루 100%인 제품명에만 사용가능함

     - 예 2) 참기름과 들기름 등의 명칭은 100%인 제품에만 사용가능

   ▢ 허위과대광고 표현 등 금지
     - 예 1) 판매식품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항을 표시광고할 

경우 허위광고로 고발됩니다.

     - 예 2) 무농약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무농약”등의 표현 사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 

주무관 박현미(☎2241-6174)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